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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가단 소 권이 등2012 24903

원 고 종 변경 명칭 종 회( : )○○○ ○○○

피 고 ●●●

변 종 결 2014. 2. 19.

결 고 2014. 4. 9.

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. .

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. .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 각 재 각 부동산에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

명 신탁해지를 원인 한 소 권이 등 차를 이행하라.

원고 당사 능력에 한 주 과 그에 한 판단1.

가 원고 주장.

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원고는 씨 공‘ ( )⑴ □□□ ◆◆◆ □□ △△△ ◇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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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후손들 가운데 면 일 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에 연고를 출향 인사들▽▽

모임 종 사 단체이고 그 회원 등과 그들 직 계 족인 가장들, ♧♧♧

모 명이다라고 주장하 다 소 당시 원고 명칭 종 회 다14 ’ . ‘ ’ .○○○

원고는 이 사건 자 면에 원고는 씨 가운데2013. 5. 17. ‘⑵ □□□ ◆◆◆

공 후손들 아들인 공동시조 한 종 이라고 그’◇◇ ☆☆☆ ★★★

주장 변경하 고 그 후 명칭 재 같이 변경하 다, .

나 단.

공동시조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 허용 여부⑴

원고가 자신 고 미 종 이라고 하면 그 실체에 하여 주장하는 사㈎

실 계 본 동일 이 지 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

법원 그 실체에 라 종 법 격 달리 평가할 있 나 원고가 자신,

고 미 종 이라고 하면 구 원 범 등 그 실체에 한 사실 당 주

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 결과를 가 는 것 허용

없다 종 특 그 종 에 사 상 삼고 있는 공동 조가 구인.

지에 라 이루어지고 이를 하여 종 구 원 범 도 있는 것

이어 공동 조를 달리하는 종 그 구 원도 달리하는 별개 실체를 가지는 종

이므 원고가 주장하는 종 공동 조를 변경하는 것 당사자 변경 결과를 가

는 것 허용 없다 법원 고 다 결 참조( 2002. 5. 10. 2002 4863 ).

이 사건에 돌아 보건 원고는 공 후손들 이루어진 종 사,㈏ ◇◇

단체라고 주장하다가 그 공동 조를 변경하여 주장하 는 가사 원고‘ ’ ,★★★

처 주장 공 후손들 이루어진 종 이라는 주장 해한다고 하 라◇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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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원고가 그 공동 조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 당사자 변경 결과를 가 는 것

허용할 없다.

라 이 사건에 는 원고가 처 에 주장하 같 종 사단체㈐

당사자능 이 있는지만이 단 상이 다.

원고가 종 사단체 당사자능 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본안 항변에 한(⑵

단 포함한다)

종 이나 종 사단체가 당사자능 가지는지 여부에 한 사항 법원㈎

직권조사사항이므 그 당사자능 단 가 는 사실에 하여는 법원이 당사,

자 주장에 구속 필요 없이 직권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하여 당사자능,

를 단함에 있어 는 당사자가 내 우는 종 이나 단체 목 조직 구, , ,

원 등 단체를 사회 실체 규 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 여부를 가

그 같 미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 써 소송상 당사자능 이 있는 것,

볼 것이고 그 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고, ( 2010. 4. 29.

다 결 참조2010 1166 )

원고는 원고 단체가 경부 규약 없이 구 원 가운데 가장 높,㈏ ◎◎

항 어른이 자가 고 일 시 일에 모임 갖는 등 지 어, ◎◎

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 원고가 출한 증거들만 는 원고가 종 사단체 원고 조직㈐

이나 구 원 등 사회 실체 규 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를 갖추었 인 하 에

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 므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 이 없는 원고에,

하여 것 부 법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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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2.

그 다면 이 사건 소는 부 법하여 이를 각하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
사 나경


